
법인세 신고시 확인할 사항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익년 4월말까지이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18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이번달 말일까지인데 

법인세 신고시 꼭 확인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월 신고해 온 갑근세, 

원천세, 부가세등 신고내역과 결산서사상 숫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불일치하는 경

우에는 결산시 원인을 찾아 봐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매출은 매월 신고된 부가세 신고서 상 금액 합계액과 손익계산

서의 매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등록 업체가 아니고 년 매출

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매출액의 0.5% (2018년 상반기는 1%)를 납부한 PPh4(2)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다. 

인건비는 12월 갑근세 신고분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등 개인용도의 지출에 대하여 갑

근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차이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외 회계처리상 부동산 임차료로 처리가 되어 있다면 발생된 시점에 원천세(PPh4(2)) 신고 금액

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컨설팅, 자문료, 사용료(로열티), 이자비용, 기타 용역비(서비스대금)에 대해서도 발생된 시점

에 원천세(PPh23/PPh26) 신고 금액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기타 비용계정이나 수익항목에 특이한 금액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항목에서도 채권, 채무, 재고자산, 고정자산, 선납부가세, 예수금 등 확인을 하여야 하

겠다.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와 매월 세무신고된 내역과 cross check 을 한 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지만 세금은 회계처리상으로 수익을 잡았는데 수익에서

제외할 것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유보(이월)시켜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세법 규정에 맡게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익금불산입(수익에서 제외) 항목으로는 PPh4(2)로 징수된 수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수익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이미 Final Tax 로 PPh4(2)를 원천

징수당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불산입하여

야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도시 PPh4(2)로 2.5%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48억루피아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PPh4(2)를 매월 

납부하였기 때문에 매출 전액을 수익에서 제외하고, 비용도 전액 제외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에도 PPh4(2)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항목으로는 소득세법 9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 또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비용인정이 되고 그

렇지 않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용의 효율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감가상각의 경우에도 정율, 정액법만 인정되기 때문에 달리 처리할 때에

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명세서 (Daftar Nominatif Biaya 

Entertainment)를 작성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및 과태료 등도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증여, 기부금, 충당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특히 롬복, 술라웨시 팔루 지진등 재해 성금을 지출하였다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

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SKB 야반도주 사건으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내에 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재무부장관령 규정을 충족하여 

퇴직보험으로 실제 지출이 된 경우 또는 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

기 떄문에 회계처리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을 하였다고 지출이 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하여

야 한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칠 경우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손익과 세무조정 후 손익은 상당한 차이가 발

생되고 법인세는 세무조정 후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선납법

인세가 있으면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납부가 되었다면 조기 환급 요건(재무부

장관령 3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9/PMK.03/2018)

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 세무조사 후 환급이 진행 된다. <끝> 


